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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5.12 지방직 9급공무원

행정법총론 기출문제(A형) 해설

01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 의함)

① 헌 재 에   헌결  가 과 지 단체   다는 「헌

재 」 47 에  원  격  가진다.

② 원  「남  사   가   에  」  약 라고 

시 다.

③ 원  ․ ․고등  식   지 단체에  생산 는 우수 산  

사용 여 식재료  만드는 에게 식재료 비   지원 는 지 단체  

안  「1994    역에   (GATT) 」에 어 라고 시

   다.

④ 헌 재 는 「신 수도  건   특별  」  헌 사건에  고나습헌

 헌 과 같  헌 개 차  통  개  수 다고 시 다.

  남  사   가   에  는 남 계가 '나라  나라 사  계가 

아닌 통  지 는 과 에   는 특수 계'  ,  평  통  

룩 야  공동   책  지는 남  당  특수 계  남 계에 여 채택  

, 남  당  각   책  지고 상 간에 그  는  약  것

는 나   는 것  아니어   가 간  약 는 에 는 것  볼 

수 없고, 라  내 과 동   는 것도 아니다.

( 처 : 원 1999. 7. 23. 고 98 14525 결【 주민 신청 허처 취 】[공 1999. 9. 

1. (89), 1803])

답  ②

02 행정범 및 행정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 의

함) 

①  경우에는 과실  다는  규  없는 경우에도 그  규  

에 과신  다는  취지  알 수 는 경우에는 과실 에  

과  수 다.

②  경우에는   는 업원 등  뿐 아니라 도 아울러 처

는 규  는 경우가 다.

③ 업원  에  사업주도 처 는 경우, 사업주가 지는 책  과실책

다.

④ 통고처 에   과 는 경우, 과  액  납  동  사건에 

여 다시 처 지 아니 다.

100 (양 규 )

                 ①  , 리 , 사용 , 그  업원  그  업 에 여 96  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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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 규 에    그   뿐만 아니라 그 에도 당  

 과(과) 다. 다만,  그  지  여 당 업 에 여 상당  주  

감독  게 리 지 아니  에는 그러 지 아니 다.

                 ② 개  리 , 사용 , 그  업원  그 개  업 에 여 96  99 지  규

에    그   뿐만 아니라 그 개 에게도 당   과

다. 다만, 개  그  지  여 당 업 에 여 상당  주  감독  게

리 지 아니  에는 그러 지 아니 다. ( 처 : 도  10580  2011.04.12 타 개 )

답  ③

03 「국가배상법」제2조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

판례의 의함)

① 공 원에는 리 공  탁 아 실질  공 에 사 고 는 체  가 포

지만, 공  탁  시 고  사 에  동   것  경우에는 공

원에 당 지 않는다.

② 가 는 공공단체라 지라도 사경  주체  동  경우에는 그 상  

책 에 가 상  규  용  수 없고 민  용 다.

③ 공 원  직 상 는  규  없는 경우에도 규  비 어 리상  

 수 다.

④  에는 엄격  미   뿐만 아니라 , 남용 지, 신 실, 

공 양  등  도 포 다.

가 상  2   '공 원' 라  가공 원 나 지 공 원 에 여 공 원

 신  가진 에 지 않고, 리 공  탁 아 실질  공 에 사 고 는 체  

 가리키는 것 , 공  탁  시 고  사 에  동   것 어도 달

리 볼 것  아니다. ( 처 : 원 2001. 1. 5. 고 98다39060 결【 상 】[공2001. 3. 1. 

(125), 417])

답  ① 

04 「개인정보 보호법 」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개 보처리 란 업  목  개 보  운용  여 스스  는 다  

사람  통 여 개 보  처리 는 공공 , , 단체  개  등  말 다.

② 상 보처리  운 는 여상 보처리   목 과 다  목  상 보처

리   거나 다  곳  비춰 는 아니 , 능  사용  수 없

다.

③ 개 보에  쟁   여 원  1  포  20  내  원  

 개 보보 심 원  고 다.

④ 보주체는 신  개 보 처리  여 개 보  처리 지, •삭   

  리  가진다.

6  개 보 쟁 원  

                40 (   ) 

                ① 개 보에  쟁  ( )  여 개 보 쟁 원 (  “ 쟁 원 ”라 

다)  다.

② 쟁 원 는 원  1  포  20  내  원  , 그  1  상 원

 다. ( 처 : 개 보 보  10465  2011.03.29 )

답  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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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 「행정소송법 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「  」 3 에 는  취 , 당사  , 민 ,  

다.

② 당사 란 청  처  등  원  는 계에   그 에 공

상  계에   그 계  쪽 당사  고  는  말

다.

③ 취 란 청   처  등  취  는 변경 는  말 다.

④ 란 가 는 공공단체  상 간에 어    는 그 상

  다   에 에 여 는  말 다.

3 (  ) 

                 다  가지  다.<개  1988.8.5> 

                1. 고 : 청  처 등 나 에 여 는 

                2. 당사 : 청  처 등  원  는 계에   그 에 공 상  계

에   그 계  쪽 당사  고  는 

                3. 민 : 가 는 공공단체   에 는   에 직   상 

과 계없  그 시   여 는 

                4. : 가 는 공공단체  상 간에 어    는 그 사에  다  

 에 에 여 는 . 다만, 헌 재  2  규 에 여 헌 재  

사  는  다. ( 처 :  6627  2002.01.26 개 )

답  ①

06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공 에  운수   고  상  는 처 에 당 다.

② 지공시지가결   경우에는 수용보상  액  는 에 도 처

 그 수용 상 지가격 산  가  비 지공지지가결   독

립  사  주  수 다.

③ 주민등  신고는 청에 도달 만  신고   생 는 것  아니라 

청  수리  경우에 비  신고   생 다.

④ 경상 에   는  우 가 는 것  사실상 어 원고 격  

는 사람에게 경상  리라고 상 는  내  주민들  비 여 

단지 그  내  건 · 지  거나 경상  시  는  그

는 사람도 포 다.

  [1] 처  직  상  아닌  그 처 에 여 신  경상  거나 

 우 가 다는  취 나  는 3 는, 신  경상  그 처

 근거 규 는  규에 여 개별 ·직 · 체  보 는 ,  상 보

는  여야 원고 격  다. 다만, 그 처  근거 규 는  규

에 그 처  루어지는  등 사업  여 경상  리라고 상 는 

 가 체  규 어 는 경우에는, 그  내  주민들에 여는 당  처

 여 직 고  경  리라고 상  수 고,  같  경상   

주민 개개 에 여 개별  보 는 직 · 체   그들에 여는 특단  사

 없는  경상 에   는  우 가 는 것  사실상 어 상 보

는   원고 격  , 그   주민들  당  처  

여 그 처  과 비 여 수 도  는 경  거나  우 가 다는 신  경상 

에   는  우 가  여야만 상 보 는  어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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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격  다.

[2] 경상 에   는  우 가 는 것  사실상 어 원고 격  

는 사람에는 경상  리라고 상 는  내  주민들  비 여 그  내에

  경 는 등 실  경상  는 사람도 포 다. 그러나 단지 그 

 내  건 · 지  거나 경상  시  는  그 는 사람  포

지 않는다. ( 처 : 원 2009.9.24. 고 2009 2825 결【개 사업시 승 처 취 】 

[공2009 , 1770])

답  ④

07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? 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규 에  사  통  우리나라는 체  규 통  원  다. 

② 에  가 상  지 않 , 실  고  통  

결 고 다.

③ 보건복지  고시가 다  집  매개 없  그 체  양 , 민건강보험공

단, 민건강보험 가  등  계  직  규 고 다  고  상  

다.

④ 재  처 에   재 간  경과  그 과가 었 나,  시 규

 식   처 에  재  처   것  가 사 나 건  

삼아 래  재  처  도  고 는 경우, 처  재  처

  상  그 처 에   재 간  경과 라도 그 처  취   

상  재 다.

에  가 상  었다.

                 보수규 사건.

               < >

               용  5  3 과 용 등에   6 가  보수  체  내

용  시 에 에도 고 가 당   없  시  지 않  것  

에 당 는지 여 ( 극) ( 처 : 원 2007.11.29. 고 2006다3561 결【 】[공2008상, 

2012])

답  ②

08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 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「도시재개 」상  리처 계  처  없다.

② 헌 재 에  도시계 사업  시  지  수용당  사람  도시계 결 과 

지수용  당연 가 아닌  도시계 결  체  취  청  상   

없다.

③ 공청  주 책  없는 도시계 수립 는 당연  다.

④  는 청  당 게 도시계 결  등  처  다   보에 게재

여 고시 지 아니 다 라도   생 다.

도시계 시 결   지역과 상당  간에 걸쳐 다수  계 에게 다양  , 경

  미 는 것  어 단 도시계 시 사업  시 에 착수  에는, 시  지연에  

나 실  상 는 보상   별  고, 그 결  체  취 나   리  

 계 에게  수는 없는 것 다. 그러므  심 상 들에 여 헌취지 결  

다고 라도 에 라 새  개   도시계 결  질상 도시계 사업  시 고 지 

아니  지들에 여 취 청  는 청  여  수  뿐 지 미 사업  시  

지에 여는 그 취 나   리  여 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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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다  도시계 사업  시   지수용에 여 미  사건 지에   상실

 청  도시계 결 과 지  수용  에 어 당연 라고 볼만  특별  사  보

지 않는 상  사건 지에  도시계 결  취  청  상   결 여 당

  것   수 없고 나아가 우리 재  헌 결 에 여, 사업  시 지 아니  

지  에게 취 청 나 청  여 는 새 운  루어진다고 라도, 

미 도시계 시 사업  시 어 지수용 지 루어진 경우에는 러  규 들  용  수 없는 

것 므  심 상 들  헌 여 는 재  가 지 않는다.(2002. 5. 30. 2000헌 58, 

2001헌 3(병 ) 원재 ) 

답  ②

09 행정처분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?  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처  달  민 상 도달주 가 아니라 「 차 」 15 에  신주  

취 다.

② 보통신망  용 여  달 는 경우에는 달  가 지  컴퓨  

등에  에 도달  것  본다.

③ 달  가능  경우 등에는 다   등에 특별  규  는 경우  고는 

공고  14  경과  에 그  생 다.

④ 우편  보통우편   었다는 사실만 는 그 우편  상당 간 내에 

도달 다고  수 없다.

15 ( 달  생) 

                 ① 달  다  등에 특별  규  는 경우  고는 달  에게 도달  그 

 생 다 ( 처 : 차  11109  2011.12.02 개 )

답  ①

1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 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

함)

① 산림 질변경허가시 상  지 는 지역에 당 지 않 라도   연  

지  상수원 수질과 같  경  보  등    공 상  가  경우 

그 허가  거  수 다.

② 재량  경우 원  독  결  도  없  당  에 재량  탈·남용

 는 여 만  심사 게 다.

③ 에   귀  건  갖  귀 신청 에    귀  허가는 

 본다.

④ 청  재량에 는 처 라도 재량  계  거나 그 남용  는 에는 

원   취  수 다.

귀 허가는 특허  재량 다.

< >

 에   귀  건  갖  귀 신청 에게 귀  허가  것 지 여 에 여 

재량  가지는지 여 ( 극)

 4  1  “   귀 허가  아 민   취득  수 다.”

라고 규 고, 그 2  “  귀  건  갖 었는지  심사  후 그 건  갖  에

게만 귀  허가 다.”라고 고 다.  민  격  결 짓는 것 고,  취득  사람  

가  주 가 는 동시에 가   통  상  므 , 귀 허가는 에게 민

  여  민   지  포  는 에 당 다. 편, 

 등 계  어 에도 에게 민   취득  리  여 다고 볼 만  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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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.  같  귀 허가  근거 규  식과 언, 귀 허가  내용과 특  등  고  보 , 

 귀 신청  귀  건  갖 었다 라도 귀  허가  것 지 여 에 여 재

량  가진다고 보는 것  타당 다. ( 처 : 원 2010.10.28. 고 2010 6496 결【귀 허가

신청 허가처 취 】[공2010 ,2178])

답  ③

11 「행정소송법」상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? (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

의함)

① 취  원고 격  처  등  취   상  는 에게  

에,

직  처  는 재결   상   에게는 지 아니 다.

② 에  경우 취 결   당  처   청  취 지 

않 라도 여  상실 다.

③ 취  고는 원  당  처   청  는 가 는 공공단체

다.

④ 청  재량 에 는 처  취  상  지 않는다.

  ➀ 처  직  상  아닌 3 라 라도 당  처  여 상 보 는 

 당  경우에는 그 처  취 나  는  여 그 당  

단   격  원고 격  고, 여 에  말 는 상 보 는  당  처  근거 

규   규에 여 보 는 개별 ·직 · 체   말 ( 처 : 원 

2007.4.12. 고 2004 7924 결【 도망신청처 등취 】 [공2007.5.15.(274),706])

➂ 동  13  (취  고 격) ① 취  다  에 특별  규  없는  그 처

등   청  고  다. 다만, 처 등   에 그 처 등에 계 는  다  

청에 승계  에는  승계  청  고  다.

② 1  규 에  청  없게  에는 그 처 등에  사 가 귀 는 가 는 

공공단체  고  다.

➃ 재량  탈 남용   는 취  상  다. 

답  ②

12 부당이득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① 과 납

② 공 원  과액수

③ 처   는  취  경우  격  생 보  수

④ 연재 시 빈 상  건  처

➀ 주체  당 득, ➁➂ 사  당 득

답  ④

13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집 상 1차 계고처  후에 루어진 2차, 3차 계고처

② 신도시 지  

③ 청  매체  결   고시처

④ 당연퇴직 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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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➂  청 보 (2001. 5. 24.  6479  개   것)에  청 매체  

결   고시처  당  매체   등 특 만  상   처  아니라 

 특  다수  상  여  시 , 포 , 청 에  매· 여 등

 지  등 각   생시키는 처 , ( 처 : 원 2007.6.14. 고 2004

619 결【청 매체 결 고시처 】[공2007.7.15.(278),1084])

➀ 1차  철거   계고처    어 2차  계고  달 에도 에 라 

집   실  후 철거  연 원  아들여 나 지  철거  진 지 않고 

다가 연  지나  다시 3차  철거   집 계고   경우, 3차  철거   

집 계고는 취  상  는 독립  처  볼 수 없다고  사 ( 처 : 원 

2000. 2. 22. 고 98 4665 결【건 철거 집 계고처 취 】 [공2000.4.15.(104),854])

➁  수도  재 공공  지 시책  진 는 과 에  도지사가 도 내 특 시  

공공   신도시 지   는 고  상  는 처  아니

라고 본 사 ( 처 : 원 2007.11.15. 고 2007 10198 결【 신도시 지 처 취

】 [공2007 ,1935])

➃ 지 공 원   결격사 에  당연퇴직  사   상  는 처

지 여 ( 극)

지 공 원  61  규 에  공 원에게 같   31   결격사 가  에

는 당연  퇴직 다고 어 므  러  당연퇴직  경우에는 결격사 가 어 상 당연퇴

직 는 것 지 공 원 계  시키   별도  처  지 아니 다  것   

같  사  생  당연퇴직  사  었다 여도 는 퇴직사실  알리는  

 통지에 과 여  상  지 아니 다. 

( 처 : 원 1992.1.21. 고 91누2687 결【퇴직처 등】[공1992.3.15.(916),925])

답  ③

14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것

은? 

① 보공개  청  날  20  내에 공공  공개 여  결 지 아니  에

는 비공개결  는 것  본다.

② 보공개 청  공공 에  보공개  청 다가 거 처   경우 취

 재  원고 격  다.

③ 공공  공개 상 보   는 가 3   다고 는 에는 

그 사실  3 에게 지체없  통지 여야 다.

④ 공개청  사실  통지  3 가 당  공공 에 공개 지 아니  것  청 는 

에는 공공  비공개결  여야 다.

 공공  보공개에   21 ( 3  비공개 청 등) 

① 11 3  규 에 여 공개청  사실  통지  3 는 통지  날  3  내에 

당  공공 에 여 신과  보  공개 지 아니  것  청  수 다.

② 1  규 에  비공개 청에도 고 공공  공개결  는 에는 공개결

 공개실시  시 여 지체없   통지 여야 , 3 는 당  공공 에  

신청  거나 심  는   수 다.  경우 신청  통지   날  7

 내에 여야 다.

➀ 11 ( 보공개여  결 )⑤ 보공개  청  날  20  내에 공공  공개여  결

지 아니  에는 비공개  결  는 것  본다.

➁ 공공  보공개거 처   청   그 처  취   상 

 는지 여 ( 극) ( 처 : 원 2010.12.23. 고 2008 13392 결【 보공개거 처 취

】 [공보 게재])

➂ 동  11  ③공공  공개청  공개 상 보   는 가 3   다고 

는 에는 그 사실  3 에게 지체없  통지 여야 ,  경우에는 그  견  청취

 수 다.

답  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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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  행정의 행위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보 에  민   재산에   에 는  근

거가 지 않다고 다.

② 계 란 동   목  고 그 목  달  여  

수단  고 는 것  말 다.

③「 가  당사  는 계약에  」에  계약  상  등  에  당

사  에 라 체결 어야 , 당사 는 계약  내용  신 실  원 에 라 

 여야 다.

④ 는 단수처 에  「 」 상 처 에 당 는 것  고 다.

보  민   재산에  뿐만 아니라 에도 원 상  근거

가 어야 다고 주 는 견 다.

답  ①

16 사정판결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처  여야 다.

② 처  취 는 것   공공복리에 지 아니 다고 어야 다.

③ 사 결  경우 처  등   결시   단 여야 다.

④ 공공복리   사 결   변 결시   단 여야 다.

사 결  경우 처  등   처 시   단 고, 공공복리   사 결  

 변 결시( 결시)   단 여야 다. 

답  ③

17 행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「질 규 」  과태료 과에  가  경우에는 청  과태료

과처  그  상실 다고 규 고 다. 

②「질 규 」  고  는 과실  없는 질 에 여 과태료  과

 수 없다고 규 고 다.

③ 과태료  재  사   집 ,  경우 그  집  는 집 원

과 동   다.

④「도 통 」상 통고처   가 그 처 에 여 가 는 경우에는 통고처

에   납  지 아니  경찰  결심 청 에 여 

원  심   수 게 다.

42 (과태료 재  집 ) 

① 과태료 재  검사   집 다.  경우 그  집  는 집 원과 동  

 다. ( 처 : 질 규  10544  2011.04.05 개 )

답  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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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 「행정조사기본법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「근 」상 근 감독  직 에  사 에 여는 「 사 본 」  

용 다.

② 감독  감독, 검사, 사,  감리에  사 에 여는 「 사 본 」

 용 지 아니 다.

③ 사란  책  결 거나 직  수 는   보나 료  

수집  여 사, 열람, 시료채취 등  거나 사 상 에게 보고 , 

료   ․진술  는 동  말 다.

④  사 거나 동  사안에 여는 공동 사 등  실시  사

가 복 지 아니 도  여야 다.

3 ( 용 ) 

① 사에 여 다  에 특별  규  는 경우  고는   는 에 

다.

② 다  각  어느 나에 당 는 사 에 여는   용 지 아니 다.

1. 사  다는 사실 나 사내용  공개  경우 가  립  태 게 거나 가  

    우 가 는 가안 보 ·통   에  사

2.   안 에  사   다  각 목  어느 나에 당 는 사

가. 사시 · 사 보  는 사업에  사

나. 「병역 」·「 비 」·「민 본 」·「비상 비 원 리 」에  징집· 집·동

원  훈 에  사

3. 「공공  보공개에  」 4 3  보에  사

4. 「근 」 101 에  근 감독  직 에  사

5. · 사·   보안처 에  사

6. 감독  감독·검사· 사  감리에  사

7. 「독 규   공 거래에  」, 「 시· 고  공 에  」, 「 도 거래 공

에  」, 「가맹사업거래  공 에  」, 「 매 등에  」, 「 상거

래 등에  비 보 에  」, 「약  규 에  」  「 거래에  」에 

 공 거래 원   사에  사

③ 2 에도 고 4 ( 사  본원 ), 5 ( 사  근거)  28 ( 보통신수

단  통  사)는 2  각  사 에 여 용 다. ( 처 : 사 본  8852  

2008. 02. 29 개 )

답  ①

19 「행정절차법」상의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청   처  당  처  질에 비 어  수 는  체  

여 공 여야 지만 처  공 는 것  당  처  질상  곤란

거나 공공  안  는 복리   는 에는 공 지 아니  수 다.

② 청  처 에 , 산 타 에 는  못  는 에는 직  는 신

청에 여 지체없  고 당사 에게 통지 여야 다.

③「 차 」  청  처  는 에는 당사 에게 그 근거   시 도

 시 원  규 고 는 , 러  시  원  상 에게 담  주

는 처  경우 뿐만 아니라 수   거 에도 용 다.

④ 액산 근거가 누락  납 고지 에  는 과 처 에 여 심 차가 

 끝나고 상고심  계  에 액산 근거  통지가 었다   과 처  가 



행정법총론 송현 교수님 10

었다고 볼 수 다.

액산 근거가 누락  납 고지 에  과 처  후 2  지나  과 처  취    

근거등  보 는 통지   경우  과 처  가 는지 여 ( 극)

( 처 : 원 1985.1.22. 고 84누333 결【귀 득 등 과처 취 】[공1985. 3. 15. 

(748), 373])

답  ④

20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수  에 철 원  는 경우에 청  철 원  다는 것만  

 철  사  수 다.

② 야 , 매각   계약에  료 과 는 취  상  는 

처 에 당 지 않는다.

③ 공 보건 사 채용계약 지  사 시에 여는 등  당사 간  식  공

상  당사  사 시   청  수 없고 처   고

 여야 다.

④  처    처  근거  등에  청  실시 도  규 고 다  

「 차 」등  에 당 지 않는  드시 청  실시 여야 , 그러  

차  결여  처   처  당연 다.

  ➀ 수   철 는 그 처  당시 별다  가 없었 에도 고 사후  그 

 상실  는 므 , 에 시  규  거나   그 철

 보 어 는 등  경우가 아니라 , 원래   시킬 가 없게  사 변경  

생겼거나 는  공 상  가 생  경우 등   경우에만 허용 다고  것

다. ( 처 : 원 2005. 4. 29. 고 2004 11954 결【 통보취 통보취 】[공보

게재])

➂ 직공 원  공 보건 사  채용계약  지가  도지사   사 시에 여 

그 신  탈 는 처 라고 여 곧  그 사 시가  도지사가 청  공

 사 여 는 처 라고 단  수는 없고, 공 원  공 보건 사에   

실  공 보건 사  근 계에 여 체  어떻게 규 고 는가에 라 그 사

시가 고  상  는 처  등에 당 는 것 지  여  개별  단 여야  

것 , 어 등보건 료 특별  2 , 3 , 5 , 9 , 26  같 시  

3 , 17 , 직공 원규  5  1 , 7   가공 원  2  3  3 , 4  

등 계  규 내용에 미루어 보   실  직공 원  공 보건 사  채용계약 

지  사 시는 공 원에  징계처 과는 달라  고  상  는 처  등  

격  가진 것  지 아니 고,  사 가  에  도지사가 채용계약 계  

쪽 당사  등  지 에  는 사 시  취 고 는 것  므 , 공 보건

사 채용계약 지  사 시에 여는 등  당사 간  식  공 상  당사  

그 사 시   청  수 는 것 지,  고  상  는 처 라는 

에  그 취  는 고   수는 없다. ( 처 : 원 1996. 5. 31. 고 95

누10617 결【공 보건 사 직공 원채용계약 지처 취 등】 [공1996.7.15.(14),2043])

➃ 차  22  1  1 에  청 도는 처  사 에 여 당사 에게 변

과 리  료    여  사  시 가능  고 고 처  신

과  는  그 취지가 므 , 청  특   처    그 처  근

거  등에  청  실시 도  규 고 다 , 차  등  상 청  실시 지 

않아도 는  경우에 당 지 않는  드시 청  실시 여야 , 그러  차  결

여  처   처  취 사 에 당 다. ( 처 : 원 2007.11.16. 고 2005

15700 결【주택 립 가취 처 취 】[집55(2)특,658;공2007 ,1936])

답  ②


